
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건의(안)

대한건축사협회 2022.05.30
□ 현    황

  (현  행)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며, 명부에서 해체공사

감리자를 지정함(제22조 제1항 및 2항)

  (개정안)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가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있는 

경우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(안 제22조제3항)

□ 문 제 점

   ㅇ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

     -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제도

     -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

     -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

     -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단축,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우려 

     - 발주자(건축주,시공자)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

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

   ㅇ 특정건축사(해체계획서 작성자)에게 해체감리업무 집중현상 우려

     - 발주자(건축주,시공자)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

전락 우려

       (사례)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제외대상(역량 있는 건축사)에게 설계 및 감리 

동시 계약이 집중되어 다수의 문제 발생 (저가수주 및 감리자 독립성 침해로 정상적 

업무수행 불가)

  

□ 건의사항

  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3항 삭제

     -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(삭제)

  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제3항 감리자재지정 삭제


